
■「カートリッジガスこんろ」とは

　

■カートリッジガスこんろに関する法律における指定について

■製造事業者、輸入事業者の法令上の義務

■販売事業者の法令上の義務

■購入される方へ注意事項、個人間取引について

③オークションサイト、フリマサイトでの個人間取引も販売事業者になり得ます。対象製品を一回的に譲
渡するような場合は販売の事業には当たりませんが、対価を受けることを条件として反復継続して対
象製品を譲り渡す場合は「販売の事業」となります。販売事業者となった場合は製品安全法令の遵守が
必要となります。法令に違反した場合は罰則が科されます。

・◇PSLPGマーク及び届出事業者名の表示がないものを事業として販売、販売の目的で陳列した場合
・法令の手続きを経ないでPSLPGマーク若しくは紛らわしい表示をした場合　など
法令に違反した場合、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されます。

登録検査機関の一般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JIA）では、適合証明書を発行し、認証製品及び申請事業者
をHPで公表しています。
https://www.jia-page.or.jp/certification/directory/tekigo/

※法令や通達、届出に関する資料について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l

④届出や検査の義務を果たした後、製品には必ず◇PSLPGマークを表示してください。また、法令や
通達で定める他の事項（型式、届出事業者の名称、登録検査機関の名称、製造年月、製造番号、使用上
の注意に関する事項等）もあわせて表示をしてください。

①販売する前に必ず◇PSLPGマークと届出事業者名の表示があるか確認をしてください。

②◇PSLPGマーク及び届出事業者名の表示がない製品を販売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③表示のない製品は、法律に違反する疑いがあるだけではなく、安全性が確認されていないので、注
意が必要です。

①購入する前に必ず◇PSLPGマークと届出事業者名の表示があるか確認をしてください。

①製造または輸入の事業を行う国内の事業者により、国に届出を行っていただきます。

②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技術上の基準等に関する省令で定める性能に適合し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
自主検査を行い、検査記録を保存してください。

③登録検査機関による検査を受け、かつ、技術基準への適合性が確認されたことを示す｢適合証明書｣
の交付を受け、これを保存してください。◇PSLPGマークのカートリッジガスこんろの登録検査機関は
一般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JIA）となります。

「カートリッジガスこんろ」には◇PSLPGマークの表示が必要です。
◇PSLPGマークのない製品は法律により国内では販売ができません。

②表示のない製品は、法律に違反する疑いがあるだけではなく、安全性が確認されていないので、注
意が必要です。

携帯式のガスカートリッジ･カセットボンベを燃料として、加熱･調理に用いられるガス器具。

「カートリッジガスこんろ」は、法律（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及び
政令により『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指定されています。
『特定液化石油ガス器具等』には法令で定める義務があり、国に届出を行う事業者（製造事業者、輸入
事業者）や販売事業者はこれを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表示や販売の制限等に違反した場合には罰
則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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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이동식 부탄연소기'에는 ◇PSLPG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PSLPG 마크가 없는 제품은 법률에 따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란 

휴대용 가스 카트리지나 부탄가스를 연료로 하여 가열 및 조리할 때 사용하는 가스 기구. 

 

 

 

 

 
 

■이동식 부탄연소기 에 관한 일본의 법률 지정에 관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는 법률(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정령에 

따라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가 있으며, 경제산업성에 신고를 하는 

사업자(제조 사업자, 수입 사업자)나 판매 사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표시나 판매 제한 등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PSLPG 마크 및 신고 사업자명을 표시하지 않은 물품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법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PSLPG 마크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표시를 한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합니다. 
 

■제조 사업자, 수입 사업자의 법령상의 의무 

①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일본의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에서 규정하는 성능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자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기록을 보관해 주십시오. 

③ 등록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기술 기준 적합성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적합증명서'를 받고 

이를 보관해 주십시오.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PSLPG 마크 등록검사기관은 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IA)입니다. 

④ 신고와 검사 의무를 다한 후에는 반드시 제품에 ◇PSLPG 마크를 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법령이나 통달에서 규정하는 기타 사항(형식, 신고 사업자 명칭, 등록검사기관 명칭, 제조 

연월, 제조 번호, 사용상 주의에 관한 사항 등)도 표시해 주십시오. 
 

 

※법령이나 통달, 신고에 관한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l(Japanese Language)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index.html (English Language. Brief description only) 

 

등록검사기관인 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IA)에서는 적합증명서를 발행하고, 인증제품 및 신청 

사업자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https://www.jia-page.or.jp/certification/directory/tekigo 
 

■판매 사업자의 법령상의 의무 

①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PSLPG 마크와 신고 사업자명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② ◇PSLPG 마크 및 신고 사업자명의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 표시가 없는 제품은 법률 위반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①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PSLPG 마크와 신고 사업자명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② 표시가 없는 제품은 법률 위반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경매 사이트, 플리마켓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에도 판매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을 일회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판매 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반복·지속적으로 대상 제품을 양도하는 것은 '판매 사업'에 해당합니다. 판매 

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제품 안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l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index.html
https://www.jia-page.or.jp/certification/directory/tekigo/

	【日本語】法令理解文書
	【韓国語】法令理解文書

